
법제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법령정보센터

"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" (판례, 2004고합185)
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
[서울동부지방법원, 2004.7.16, 2004고합185]
 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 

【검 사】이대연

【변 호 인】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이범래

【주문】

】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.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

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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